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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여연대 토론회 발제문(2014. 12. 22.)

헌 재  통진당 해산결 에 한 과 평가

지

( 강  학 학원 수, 헌 학)

I.  

  헌 재 가 2014  12월 19 에 통합진보당에 한 1 여  심리 에 해산결

 내 다. 욱  결  주 에 는 “1.피청  통합진보당  해산한다.”  함께 “2. 

피청   원 미 , 재연, 병 , 상규, 는 원직  상실한

다.”고 시하여, 통진당  원 5  원에 해 비  지역  가리

지 않고 원직  상실시키는 결  내 다. 

  지  포함해 348 지에 는 한 양  결  고 한 결과,  

헌 재  결  리  에  여러 들  드러 는 결  리  차

하게 용한 ‘사  단’ 라 보다는 용 견  낸 8  재 들   

향  강하게 드러낸 ‘  단’  평가할 수 에 없는 결 라 믿는다. 

  다 에 는  헌 재  결 에 타  리  들  살펴보고, 앞  

러한 결 들  복 지 않게 하  한 언  시해본다.   

II. 헌 재  결 에 타  리  들

  1. 당해산  건  엄격하게 해 해야 한다고 해 고 사실  해  했다. 

  결  에  헌 재 는 헌  8  4항  1960  3차 개헌에  도

 경  고 해볼 , 당해산  용 하게 하  한 항  아니라 당해산  

어 게 함  당   보 하 는 ‘ 당보 항’  보았다. 헌 에 당

해산 항  없  승만  하에  승만 행 는 진보당  ‘ 당 등  취 ’라는 

행 처  통해 사실상 해산해  에   당해산

 당  보 하 는 도  1960  개헌에  헌 에 들어간 항  행헌  8

 4항  다. 라  당해산에 한 헌  8  4항  당보 항

므  동 항에 규  당해산 사  “ 당  목  동  민주  본질 에 

 ”는 그 건  엄격하게 해 해야 한다는 것 다. 특  “ ”  해

는 단순한  아니라 “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악   체  험 ”  

어야 한다고 헌 재  스스  고 다. 여 지  당연  헌 재

는 각결  내릴 것 라 상할 수 에 없다. 그런   당해산 건들  



- 2 -

엄격하게 용해도  건들  충 하여 통진당  목  동  민주  본질

에  다는 것  헌 재  8  용 견  것 다. 

  그러  다 에  보는  같  헌 재  8  용 견   결 에  당해

산  건  엄격하게 해 해  용하지 않았다.  한 쟁 들에  체  

거 시없  단   사용하고 다. 하  당  해산시켜 에  

사 시키는 막 한  가지는 결  갖 어야 할 리  결   결

에  견하  들다. 라  체  거 시없  과 단  어지는 8

 용 견   사건  당사  통진당  고, 헌 재  결  하는 

민들에게 득  가지  들다. 

  2. 통진당  ‘목 ’  민주  본질 에 다?

  당  ‘목 ’  그 당  당헌, 당규, 강 에 시 다. 8  용 견  통진당

 강 에 시하고 는 ‘진보  민주주 ’는 진 한 목  아니고 ‘ 한식 사 주

 실 ’  ‘숨  목 ’  통진당  목 라고 단 했다. 그 근거  ‘진보  민주

주 ’라는 용어  한  주 가 강 에 도 한 것  들었고,  

하  해 통진당  창당 경과 창당 과  등에 해 민 당  창당 지 거슬러 

라가  결  많  지  할애하고 다. 그러  ‘진보  민주주 ’라는 용어  

강 에 누가 도 했느냐가 ‘진보  민주주 = 한식 사 주  실 ’  등식  립시

키는 한 거가  수는 없다. 강 에 시  ‘진보  민주주 ’  미는 창당 

후 통진당에 가 한 많  당원들에 해 재해 고 체  수  다. 

당  ‘목 ’  민주  본질 에  해 는 강 에  민주주  거 하고 

공산주 ·사 주  하고  해 폭 에 한  복도 사할 수  

시 는 도에 러야 한다. 그것  헌재가 결  에   “ 당  

목 ” 라는 건  ‘엄격하게 해 ’하는 것   다.

  3. 통진당  ‘ 동’  민주  본질 에 다?

  용 견   원 등  동  통진당 라는 당 체  동  보았다. 

  원 등  2013  5월 10 과 5월 12  경 도당 합에  언 등  

포함한   원 등  ‘ 동’  통진당 라는 당  ‘ 동’ 라는 것 다. 그런

 그 근거   원 등  통진당  주도  들  미 당  악하고 

 들고 다. ‘주도 ’  ‘ 악’  용어가 아니다. 어도 당해산  

하는 한 결 에  사용 에는 하지 않  개 다. 욱   

 원 등  통진당  ‘주도 ’  볼 수 는지,  그들  통진당  ‘ 악’했

다고 볼 수 는지, 그래  결  그들  동  통진당 라는 당  동과 ‘등 ’시

킬 수 는지에 한 체  거 시가 빈약하다.  목  특  엄 한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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필  하는 목 다.  원  같  합  가  당원들  한 지 

10만  가 운 당원들  동도,  원 등  합  합에  언  승

하지 않  통진당 집행  동도, 다  원 등  ‘ 동’  간주 는 목

 다. ‘  원 등  동’  통진당 라는 ‘ 당  동’  볼 수 는 

한 연결고리 에  헌 재 는 객 고 체  거  득 는 

거  시하지 못하고 다.

  4. 통진당  목 과 동  민주  본질 에 실질  해악  는 체  험

 시켰다?

  8  용 견  통진당  ‘ 한식 사 주  실 ’ 라는 ‘숨  목 ’과 통진당

라는 당  동  등  수 는  원 등  동  통진당 주도  

 원 등  ‘ 한 ’에 비 어   항  행사  상 에 는 폭

에 한 민주주  체재 복  아갈 수  에 “민주  본질 에 

해 실질  해악   체  험 ”   것 라 단 했다. ‘ 체  험 ’  

‘ 상  험 ’과 비 는 용어  고도  책  한다.  민주  본

질 에 한 실질  피해가 생할 험  ‘ 실 ’ 야 어야 ‘ 체  험 ’

 는 것 다.   실질  피해 생  험  ‘ 실 ’ 야 다는 것

, 폭동  복 등  체  해악 생에 한 ‘ 하고 하는 험’  

재함  어야 하는 것 다. 여  ‘ ’ 란  원 등  동과 폭동

  복 등  해악 생  과 계  가 야 함 , ‘ ’ 란  원 등

 동과 폭동   복 등  해악 생 사 에 시간  근  어야 함

 미한다. 그런   원 등  합에   여러 언들  원 결  

사실  다고 하 라도 그들  언  폭동   복  해악  생시키

는 ‘ 하고 하는 험’  ‘ 실 ’ 생시켰는가? 8  용 견  고도  

 필 한 ‘ 체  험 ’ 라는 용어  사용하  에 한 한  하지 

못하고 다.  원 등  ‘ 한 ’ 라는 말  ‘ 체  험 ’ 라는 엄격

한  충 킬 수는 없는 것 다.

  5.  원  원직도 상실한다?

  헌 재  해산결 도 리가 빈약하지만, 통진당  원 5  원직

 비 , 지역  가리지 않고 상실한다고 주 에 시한 것  어떻게 보   큰 

리   안고 다. 헌 , 헌 재 , 당 에는 당해산  건, 차, 

해산결  과 등에 해  규  고 다. 그러  그 어느 규 에도 해

산 결 시에  원  격  상실 다는 규  없다. 헌 재 가  근

거 없  월  한행사  한 것 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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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본  우리 사  고 원 다. 사 는 본  체  사건에  

민  만든 헌 과 가 만든  해 하고 용하는 곳 지  하는 곳  

아니다. 그러 ,  결 에  헌 재 는 규  없는 에 지 단에  

것 다. 헌 재 는   당해산심  청 시에 당해산 여  함께 해산

결  내 지   원들  원직도 상실 는지 여 에 해 도 단해달

라고 청 에  에 그에 해  단했다고 할지 다. 그러 , 우리 헌

재  헌 재 에 해 직 주  근간  하고 다. 라  청  단

 한 든 사항에 해 헌 재 가 단해  필 는 없다. 심지어 청  

단  하지 않  사항도 헌 재 가 필 하다고 생각하  단할 수 다. 그것  

직 주 다. 그러므  헌 재 는    원  원직 상실에 

해 단해달라고 했어도 단하지 않  수 었다. 그럼에도 하고 헌 재 는 

원직 상실 결  ‘ 당해산 심  본질에  는 본  ’ 라 단

 말하   근거가 없는 도 하고  원 원  원직 상실  

주 에  했다. 것  헌 재 가  행사 지 아간 것   

에 여한 헌 상  삼 립원리에 하는 결 다. 

   원직 상실 고는 헌 상  주 원리에도 한다. 주 란 , 

행 용뿐만 아니라 사 용도 민   가 만든 에 근거할 것  

한다는 헌 원리 다. 그러 , 헌 재 는  근거 없  통진당  

원들  원직 상실  했다. 우리 라  고 원  주  감시 가 어

야 할 헌 재 가 스스  주  훼 한 것 다. 

  한 헌재  원직 상실결  헌  11  평등원 에 다.  양보하

여 헌재가 당해산결  실  보  해 해산결  내린 당  직 

공 원들  격  상실시킬 수 다고 하 라도, 그러  그러한 원 격상실 결

 애 에 원뿐만 아니라 역  원,  원에게  내 어야 

한다. 에 해 헌재는   원직 상실 여 에 한 단만  청 했  

에 그에 해 만 단했다고 할지 다. 그러  미 본  같  헌 재

 직 주  근간  한다.   원직 상실 여 에 한 단만 했

다 하 라도 헌 재 는 역 원   원  원직 상실에 해

도 단할 수 었다. 원  역 원· 원과 달리 차별 취  한 

것 다. 러한 차별취 에도 합리  가  평등원 에 지 않는다. 하

지만 원  역 원· 원과 달리 취 한 합리  는  사안에

 재하  들다.       

  원직 상실 고는 앞   다   란  래할 것 다. 통진당 

 역  원과  원들  원직도  헌재 결  상실 는지가 

란   수  다. 거 리 원 가 거  통해 뽑   원 

원  하고 비  뽑  역 원들에 해 는 원직 탈 결  내릴 

망 라고 한다. 역  원  비  에 당  뽑 므  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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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당  해산 는 상 원직  탈해야 한다는 것  근거  드는 양 다. 그러  

것도 리     월 다. 역  원  원들도 

당  해산  원직  상실한다는 규  어 에도 없다. 욱  원들  

원직  상실시킨 헌 재  주  어 에도 역  원   원  

격 상실에 한 언  없다.  근거도 없고, 헌재  주 에도  지 않  

 역  원 원 격 상실 결 도 헌 상  주 원리  삼 립원

리에 하는 헌·  결   수 는 것 다.        

          

III.  결  리  들

  1. 당 동   후퇴시킨 결 다

   결  간단  말해  단  상  하에  체재 안  해 민주주  

핵심  ‘ 당 동  ’  후퇴시킨 결 다. 것  헌재가 당해산결  핵심

근거  삼았  ‘ 민주주  수 ’에  역행하는 아 러니  보여 다. 민

주주 란 주  민주주  합 어  볼 수 다.   ‘ 주 ’란 ‘ 가

 간  하고 개    할 것  하는 18  시민계  

’가 한 개 다. 라  진 한 민주주 하에 는 민주주  핵

심  당 동  ‘ ’가  게 보 어야 한다. 그럼에도 헌재는  결  

통해 결과  당 동  는 앞  크게 후퇴  망 다.  결  통

진당뿐만 아니라 다  진보 당들에게도 야 할 당 동에 큰 ‘ 과’가 

생할 것  다.

  2. 헌 재  사 통합  능  아니라 사 열  러  수 는 결 다.

  헌 재  한 능  하 가  사 통합  능 다. 한 사 내 다양한 

 여러 견  해 계  헌 재  통해 민  합  통합해내  

 갈등  하고 해결하는 역할  해내는 것  헌 재  한 능  사

 것 다. 과연  당해산결   갈등  통한 사 통합  루

어낼 수 ?   다   갈등  낳  헌재 결  는 것  아닐 ? 

  지켜 볼 다.       

IV. 결

  그러  헌 재  러한 많  결 들  막  안  엇 ? 근원  

안  헌 재  재     다양 하는 것 라 믿는다. 9  

 7  직 고 사 에  2  직 검사 들 에   것  재  헌



- 6 -

재  재 다. 50   후   심  재 들, 평생  20-30  동안 

엘리트 사 , 엘리트 검사 만 살아  들  가질 수 는 보편  보수 에  크

게 어  재  재하 가 들다. 헌재 재 들  가진 향상  보수  여

과없  드러  것   헌재결 다. 애 에 민 각계각  다양한 목 리  

변할 수 없는  것 다. 헌 재  필 한 진 한 목  검사 생  

통해  민 사 사건에  경험보다  감수 다. 헌 재 는 민 본  

보  후보루  다.

  우  검사 신 재  고 앞 는 동·  야에  동한 재야 변

사  헌 재  해야 한다. 한 가능하  헌 재 과 원 직  개

해 헌 재   격 건  꿔야 한다. 본  변 사 격  없는 학

수, 행  공 원, 들   다. 본에   한  헌

재 과  역할  동시에 한다. 우리 사 도가 많   본  도  

했 에도 하고   만큼  참 하지 않  것  아 러니다.  

 본사 도에  가  본 아야 할 도 말 다. 그리고  

개헌  한다  지  통  3 ,  3 , 원  지  3  헌 재  

식  꾸어야 한다. 독 처럼 9  원  민    통해 뽑게 하

는 것  람직할 것 다.  

          


